
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7호서식] <개정 2014.7.29>

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

소속 직급 성명 비고

1. 조사ㆍ검사자 인적사항

2. 조사ㆍ검사기간:           년      월      일 ~           년      월      일

3. 대상지역: 

  위 사람은 「공인중개사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 

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.

년       월       일

국토교통부장관 직인

유의사항

1.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이 조사ㆍ검사 증명서

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.

2. 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「공인중개사법」 제5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


